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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시행에 따른 적정성 여부 질의

                        

1. 국가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이하 ‘점검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현재「건

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과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은 나와 있으나 가칭 「정기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

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이하 ‘평가기

준’, 2020.03)」을 만들어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

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 법령과 지침의 위반사항을 질의하오니 적의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평가기준’[붙임] 1. PQ평가기준의 가.(1) 사업책임기술자 (가) 자격에 

「건진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건축구조기술사 보유만 독점적으로 ‘2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점’으로 하고, 그 외의 「건진법」 기준 특급기술자는 ‘0점’으로 한 것

은, ① 전항에 건축구조, 건축시공 전문분야를 인정하고서 건축시공분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모순이며, ② 이미 특급기술자 안에 건축구조기술

사가 포함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고시 제2019-1017호, 2019.12.31.)」과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163호, 2019.4.10.)」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는 다

른 입찰용역 평가기준에는 없는 특혜로 삭제하거나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임.

나. ‘평가기준’ [붙임] 1. PQ평가기준의 다. 신용도 (1) 점검·진단평가기준은 

다른 법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

법’)」상의 용역 관련사항으로 본 점검용역의 부실과는 해당 사항이 아니

므로 삭제해야 할 것임.

다. 위 PQ평가기준의 마. 가점 (1) 참여업체 구조설계 실적은 설계실적으로서

「시설물 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실적과 같이 ‘건설공사 안

전점검 용역’실적과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삭제해야 할 것임. 

붙임 : (1) 주택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20.03, 한국

토지주택공사) 1부.  끝. 


